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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훈훈 호국보훈,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수신 관내 사업장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시행 2026. 6. 1.)에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귀사의 산업

재해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강화

    - 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요구 시) 및 근로자 주지 의무 신설

    - 법 위반 사업주 대상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일 유예) 등

붙임: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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